
제 1 조 2008년도 세입 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7,603,667,905          228,204,000        

일반회계 5,029,595,959          150,887,000        

일반회계 5,029,595,959          150,887,000        

기타특별회계 1,960,204,131          58,799,000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 25,536,387             766,000            

센텀시티개발특별회계 44,301,477             1,329,000          

경륜사업특별회계 36,909,265             1,107,00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479,437,786            14,383,000         

교통사업특별회계 65,832,668             1,974,000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61,553,816             1,846,000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924,551,672            27,736,000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31,716,500             951,000            

기반시설특별회계 14,216,674             426,000            

유료도로특별회계 56,925,540             1,707,000          

항만배후도로건설사업특별회계 75,426,530             2,262,000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14,603,275             438,000            

택지조성사업비특별회계 83,665,423             2,509,000          

재정비촉진특별회계 7,291,200              218,000            

명지주거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17,633,839             529,000            

해운대지구신시가지건설사업비특별회계 20,602,079             618,000            

공기업특별회계 613,867,815            18,518,000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93,683,951            8,810,000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17,800,150            6,534,000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102,383,714            3,174,000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4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3,013,312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지방채차입한도액은 일반회계 230,981,000천원, 특별회계 110,000,000천원이다.

제 7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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